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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는 환자의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23 ( ) ,①

는 의료행위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신중정확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환․ ․

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의사는 특히 전신마취 개복수술 항암화학요법 전산화단층촬영 등 환자에게 상당한, , ,②

불안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거나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과 검사와

같은 일상적인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에게 환자가 정상적,



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들이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③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상적인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30 ( ) ①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

다.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②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

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③

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

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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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 현행 법령

제 조 진료 거부의 인정 환자 또는 가족22 ( )

등 환자 대리인이 의사를 비롯하여 담당

의료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거․

나 진료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진료에 비협

조적이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진

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단 환자의 생명이. ,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 조 태아 관련 윤리 의사는 의학적54 ( ) ② ․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

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조 대리모 대리모란 부인의 자궁56 ( ) ‘ ’①

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

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을 말

한다.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 ’②

정하지 아니한다.

의사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③

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착상 등의 시

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뇌사 인정 뇌사는 심장사와 더불61 ( )

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 단 의사가. ,

뇌사를 판정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하며 적

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16), and various issues in confidentiality :

care for minors(5.055); attorney-physician relation(5.06); computers(5.07); insurance

company representative(5.08); and industry-employed physicians and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5.09). Other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in opinions on social

policy issues, such as alloca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2.03), futile

care(2.035), clinical investigation(2.07), financial incentives for organ donation(2.15),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2.20),

physician-assisted suicide(2.211), and HIV testing(2.23).

This paper then articulates four articles of the

which differ from the existing Korean laws, and draws a table to make a contrast.

This paper concludes with a few suggestions to mak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ft and easy. First, the KMA's Central Ethics

Council should play a key role to create favorable environment. Second, the Ethics

Committee of each organization should recruit active and independent members.

Third,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in which the


